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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ate of the Art of Accidents and Safety Management 

in Mining Industry

Fengshuo Chen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ining disasters is an important issue which can not be ignored. 

From 2001 to 2011 during the 10 years, South Korea mining disaster 

rate i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t the same time the 

last five years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killing 

ten thousand people rate is 9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event disaster rate is high, so the mine safety 

management is quite important.

 This study through to th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K of the four countries for the mine mining operations 

personnel statistics, and the calculation of frequency rate and death 

rate of ten thousand people is still higher than other countries for the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ause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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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 found that of South Korea South Korea falling accidents in 

mines is the main reason.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in mines,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So collect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K security activities from all countries case 

comparative analysis to find South Korea of mine safety management 

deficiencies. And safety management scheme comparison of falling 

accidents to strengthen management.

 So in this study, the safety hazards and the cause of disaster 

statistics, as well as to the safe collection activity instance and safety 

management plan and scheme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reduce 

the mine disasters and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so as to 

prevent the increase of mining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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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상에 부존하는 고체․액

체․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취·채굴·추출·손질 및 품질 개선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1). 석탄·원유·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

개발·시굴·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파

쇄·마쇄·체질·선별·부유·용해·원유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

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까지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광업은 1960년대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는 석탄증산과 수출광업물 증산에 힘을 기

울이면서 생산규모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 석탄산업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석탄합리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89년부터 비생산적인 소규모 탄광

은 폐광되고, 일부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탄광만이 가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석탄생산 감축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에 347개의 탄광에서 2,429만

5,000t을 생산하던 것이 1996년에는 11개 탄광에서 495만1,000t으로 감소하게 

되었다2). 또한 금속광 및 비금속광에서도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인력난 등

에 의해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수의 금속 및 비금속광산이 폐광되거

나 휴광되어 1986년에 816개 광산이 가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621개 광산

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금속광산은 1995년도에 29개 광산만이 가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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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92개의 광산에서 2010년 현재 464개로 10년간 130여개가 줄었다. 근

로자수는 19,111명에서 12,548명으로 약 35%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수는 십년간 

약 20%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광업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

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에 비해서 재해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Fig. 1 Comparison of the injury rate for all industries in the Korea

광업은 일반제조업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작업장이 지하에 위치해 있으므로, 유해가스가 유출될 우려가 크며, 산소가 결

핍될 가능성이 있다. 온도조절이 되지 않으며, 공기압축열, 선탁의 산화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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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습도가 높고, 이상기압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착암기에 의한 발파시 고음 및 진동에 노출될 가능

성이 크다. 작업장 공간이 협소하고, 한눈에 작업상황이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작업특성에 따라서 제조업과 광업

의 재해원인을 비교해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이 나타난다. 

Table 1 Comparison of Causes of disaster between mining and manufacture 

industry in the Korea

또한 협소한 공간에서 발파 위력이 큰 기계를 사용하고 운송장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기계장치에 의한 사고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광업의 사고성재해의 사망만인율은 미국보다 약 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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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injury rate in the mining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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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5년간 광산업에서 발생된 사고성 

재해를 분석하고 광산업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

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광산업에서의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안전 활동들이 있는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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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2.1 연구의 절차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광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및 한국의 재해통계 현황 및 재해사례를 분석하고 더불어 재해의 강도가 

높은 사망재해의 발생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수행 중인 안

전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3 Flow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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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각 선진국별로 재해통계의 비교를 위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빈도율과 사망만인율을 사용하였다. 

2.2 빈도율(도수율)

안전성적을 평가할 때는 사상자수 그것을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

며, 사업장의 1년간 평균근로자수의 비율에 의해 재해의 빈도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상자수와 근로자수를 근거로 해서 안전성적을 표시

하는 연천인율, 또는 월만인율이란 재해의 발생율을 사용하면 그 비교를 용이

하게 할 수 있다
3).

연천인율 년간의평균근로자수

년간의사상자수
×

연천인율이란 근로자 1,000명당 1년 간에 발생하는 사상자수를 나타낸 것이

며 다음 식을 사용해서 표시한다. 이 표시방식은 가장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

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방식에서는 재해발생빈도는 노동시간과

는 관계가 없다. 산업재해건수는 노동시간에 비례하므로, 같은 근로자수라도 

노동시간은 작업이 바쁘고 한가함에 따라 틀리므로, 천인율은 그다지 정확한 

표시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도수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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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율연노동시간수

재해건수
×

빈도율은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로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의미한다
4). 이때 연 근로시간은 정확한 기록에 의하여 산정하

며,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의 소정근로시간과 그 기간

의 가동일수로서 산정한다. 만일 이 방법으로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개 

1일 8시간, 월 25일, 연 300일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 2400시간으로 한다. 도

수율을 구하는 식은 도수율의 항을 참조한다. 연천인율과 도수율은 계산 기준

이 다르므로 정확한 전환은 어려우나 다음 식으로 근사하게 환산할 수 있다. 

도수율

연천인율

2.3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며, 전 산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5). 사업장이나 직장의 안전성적을 평가하는데 사상(死傷)건

수 그것을 사용해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장의 1개

월 평균근로자수의 비율에 의해 재해의 빈도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사상자수 근로자수를 근거로 해서 안전성적을 표시하는 월만인율이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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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율을 사용하면 그 비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망만인율근로자수

사망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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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3.1 광업 재해통계

 3.1.1 한국 광업 재해 통계

한국의 재해통계는 업무성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고성 재해를 동시에 포함

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업무성질병은 재해율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성 재해에 의한 통계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발생된 한국광

업의 사고성 재해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성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6). 

Table 2 Accidental disasters statistics of mining in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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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미국 광업 재해 통계

미국의 광업의 재해통계는 Table 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5년간 발생된 사

고성 재해의 빈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사

망자수가 늘면서 사망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8). 

Table 3 Accidental Disaster cases of mining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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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일본 광업 재해 통계

일본의 광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Table 4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빈도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2009년에는 증가하다가 2010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Accidental disasters statistics of mining in th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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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영국 광업 재해 통계

영국의 광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Table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 일

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빈도율은 

2008년에 증가하다가 201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0).  

Table 5 Accidental disasters statistics of mining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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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국가별 재해율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빈도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비

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6 Comparison of the injury rate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and 

Japan and UK

Table 6을 살펴보면, 빈도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고, 일본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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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he frequency rate of injury in the mining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and Japan and UK

Fig. 5 Comparison of the Accidental morality rate in the mining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and Japan 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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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업의 사고성 사망 재해분석

3.2.1 한국 광업 사망사고 재해의 원인별 분류

한국 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류하면 다음 Table 7과 같이 나타

났다
7). Table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한국 광업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추락, 

낙하․비래, 붕괴․도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lassification of causes on accidental deaths in the Korea’s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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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국 광업 사망사고 재해의 원인별 분류

미국 광업의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류하면 다음의 Table 8과 같이 나타났

다. Table 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미국은 기계를 이용한 운반작업시에 사망사

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하 및 전도에 의한 사망사고

도 많았으며, 가스 및 먼지에 의한 점화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Classification of causes on accidental deaths in the United States’s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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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일본 광업 사망사고 재해의 원인별 분류

일본 광업의 사망사고재해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Table 9과 같이 나타났다. 

일본 광업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추락 및 전

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끼임 및 말림에 의한 사고도 다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9).  

Table 9 Classification of causes on accidental deaths in the Japan’s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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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영국 광업 사망사고 재해의 원인별 분류

영국 광업의 사망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의 Table 10과 같이 나

타났다. Table 10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이동, 낙하, 비래에 의한 사고가 최근 5

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Classification of causes on accidental deaths in the UK’s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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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업의 재해사례

본 절에서는 광산업에서 발생된 대표적인 사망 사고사례를 국가별로 나타

내었으며, 한국의 대표적 광업 사망사고사례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Disaster Cases of mining in the Korea

▲ 1981년 1월 6일 경북 문경시 석공은성광업소 갱도무너져 8명 사망 

▲ 1982년 1월 3일 강원 태백시 함태탄광 갱내 가스폭발로 9명 사망

▲ 1982년 7월 1일 강원 정선군 정동광업소 폭발사고로 7명 사망, 28명 부상

▲ 1983년 11월 22일 경북 문경시 갱도 화재 9명 사망, 13명 부상

▲ 1985년 12월 14일 강원 태백시 장성갱에서 막장 작업중 지하수 터져 10명 사망

▲ 1986년 1월 7일 강원 정선군 영일탄광에서 가스 폭발, 6명 사망

▲ 1991년 12월 20일 강원 태백시 철암2동 강원탄광 갱도에서 천장 무너져 4명 사망

▲ 1992년 9월 22일 강원 정선군 정동광업소 막장 붕괴로 6명 사망

▲ 1993년 4월 2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막장 메탄가스 폭발로 7명 사망

▲ 1993년 7월 29일 강원 정선군 고한읍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막장 지주 붕괴로 4명 사망

▲ 1993년 8월 13일 강원 태백시 연화동 통보광업소 갱도붕괴 5명 사망

▲ 1994년 10월 6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유독가스 유출사고로 10명 사망

▲ 1995년 9월 21일 강원 태백시 통보광업소서 막장붕괴로 4명 사망

▲ 1996년 12월 11일 강원 태백시 통보광업소서 출수 사고로 15명사망 

▲ 1997년 10월 21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서 가스폭발 6명 사망

▲ 1999년 10월 19일 강원 태백 시장성광업소서 가스 누출 3명 사망 

▲ 2000년 12월 19일 강원 태백시 통보광업소서 매몰로 1명 사망

▲ 2001년 8월 10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발파작업 중 1명 사망

▲ 2002년 10월 31일 강원 태백시 태백광업소 출수사고로 5명 사망

▲ 2002년 11월 22일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 가스사고 4명 사망

▲ 2002년 12월 5일 강원 태백시 통보광업소 갱도 붕괴로 1명 사망

▲ 2003년 8월 6일 강원 삼척시 상덕광업소 2명 사망, 14명 부상

▲ 2004년 7월 8일 강원 태백시 통보광업소 막장 붕괴 1명 사망

▲ 2004년 7월 27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발파작업중 1명 사망

▲ 2007년 4월 4일 전남 화순군 광업소서 궤도차 이탈 1명 사망

▲ 2009년 8월 4일 전남 화순군 광업소서 광차에 치여 1명 사망

▲ 2009년 8월 25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광업소서 매몰 1명 사망

▲ 2012년 2월 3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유독가스 흡입 2명 사망,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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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한국 광업 사망사고 재해사례

최근의 사고는 대부분 추락, 낙하․비래 사고가 주를 이루고 대형사고는 발

생하지 않았지만, 광업의 특성상 폭발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과 13는 대표적 사망 사고사례에 대

한 재해개요 및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나타내었다.  

         Table 12 Accident of mining in the Korea : case 1



- 22 -

Table 13 Accident of mining in the Korea :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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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미국 광업 사망사고 재해사례

아래의 Table 14, 15은 미국에서 발생된 대표적 광업 사망사고사례를 나타

낸 것으로 재해형태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4 Accident of mining in the United States : case 1

Table 15 Accident of mining in the United States :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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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일본 광업 사망사고 재해사례

    아래의 Table 16, 17은 일본에서 발생된 대표적 광업 사망사고사례를 나타

낸 것으로 재해형태는 붕괴, 도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Accident of mining in the Japan : case 1

Table 17 Accident of mining in the Japan :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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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영국 광업 사망사고 재해사례

아래의 Table 18, 19는 미국에서 발생된 대표적 광업 사망사고사례를 나타

낸 것으로 재해형태는 추락, 협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 Accident of mining in the UK : case 1

Table 19 Accident of mining in the UK :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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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각 나라 광업의 안전․보건 사례

본 절에서는 각 선진국들이 광업에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

시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은 광업

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안전보건 교육 및 법적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작업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3.4.1 한국 광업의 안전보건 활동
11)

한국은 광업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법적의무, 광

산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

한국의 광업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공통역량 교육훈련 : 임직원 자기계발 및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으로 리더십교육, 고객만족교육, 윤리교육, 브라운백미팅교육, 양성평등교육

등(e-learning 및 독서통신교육포함) 업무시간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직무 교육훈련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사외 전

문교육훈련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업무시간내 실시하는 교육훈련 

� 단기 전문가교육훈련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사외 전문교육훈련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업무시간외 2월이상 실시하는 교

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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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파견교육훈련 : 광해기술 및 경영분야 전반에 대한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대학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 국내 석박사학위취득교육훈련 : 광해기술 및 경영분야 전반에 대한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국내대학에 파견하여 업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 사내 교육훈련 : 사내에서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 법적의무

한국 광업의 감리자의 법적의무는 다음 항목과 같다.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 기타 공단이 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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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법내 프로그램

� 광해의 조사

광해발생의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해의 실태조사･ 상세조사･ 

긴급조사･ 민원조사･ 기초조사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광해의 조사자 지정

지사장은 관내 가행 및 휴ㆍ폐광산에 대하여 직원 별로 광해의 조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사의 광해의 조사자 지정은 팀 구분 없이 지사 전 직

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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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미국 광업의 안전보건 활동
12)

미국은 광업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법적의무, 광

산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건강에 해로운 노동 조건을 피하기 위한 중요     

한 도구로서 교육을 설정하여 미국 광업경영자, 사업자 및 각 근로자에 필요

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 지하 광업 작업시작 전에 신규 근로자가 기본적인 4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

는다.

� 지상 광업 작업시작 전에 신규 근로자가 기본적인 2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

는다.

� 모든 근로자는 매년 8시간씩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는다.

� 신규 업무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작업 훈련을 받는다.

� 광산 학교 및 기관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교육 서적, 매뉴얼, 교육 과정, DVD 및 기타 자료가 있다.

� 작업장 위험 통제내의 소규모 광산 운영자들을 돕기 위한 자가검진이 실시

되었다.

� 미국광산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권리와 책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돕는 훈련도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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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단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

도록 돕는 훈련도구들이 있다. 

� 규폐증, 디젤 입자상 물질 및 진폐 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

공한다.

� 다양한 종류의 광업의 관리자 및 감독자로부터 사용되기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안전 분석 방법 및 단계별 근로자 업무 훈련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 모듈 및 DVD자료를 제공한다.

� 지하 석탄 광업에 대한 기본 환기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는 교재를 제공한

다.

� 최근 몇년 내에 광업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갖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다양한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매년 4~5회 출간되는 잡지는 주제별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다

룬다.

‣ 법적의무

� 미국 광산 안전보건청은 광산 검사에 대한 중앙 교육 시설, 기타 정부 기

관, 광업기업,  노동의 광산 안전 전문가의 역할을 한다.

� 안전과 건강 검사 절차, 사고 예방, 조사, 산업 보건, 광산 비상 절차, 기술, 

관리 기술, 기타 주제들에 관한 과정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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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교육들을 제외한 광산 안전청 직원은 DVD, 영화, 출판, 기술 자

료 및 교육,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광산 안전청은 현장 교육을 지도하고 

광산 지역 사회의 안전 보건 교육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 기술 정보 센터 및 도서관은 포괄적으로 통합된 정보 서비스와 광산 지역 

사회 및 안전 보건 전문가로부터의 지도 조언을 구한다.

‣ 광산법내 프로그램

 작업 현장 교육서비스(Educational Field Services; EFS)

미국 광업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광산에 특화된 안전보건교

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근로

자들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권리를 제공한다. 

� EFS는 광업에서의 부상과 직업병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

성을 홍보한다.

� EFS 교육 전문가는 안전 및 복지의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관리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 및 교육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 EFS는 광산 안전 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제공한

다.

� EFS 교육 전문가는 안전과 복지의 향상을 위한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자원

들을 확고히하기 위해 광산협회, 안전보건공단, 노동부 및 노동교육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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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협조한다.

3.4.3 일본 광업의 안전보건 활동
13)

일본은 광업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법적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

   경영자는 근로자에 작업에 필요한 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특히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근로

자 접전 때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보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법적의무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에

서 사람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낙반, 붕괴, 출수 가스 돌출, 가스 또는 석탄 가루 폭발, 자연 발화 및 갱내 

화재

� 분진, 사석, 광재, 광수, 폐수 및 광연 처리

� 기계,기구 및 공작물의 사용 및 화약류 기타 재료, 동력 및 화기의 취급

전항에 정하는 것의 외, 경영자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에 대한 환기의 확보 및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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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가스, 분진, 사석, 광재, 광수, 폐수 및 관연 처리

� 토지의 굴착

근로자는 광산에서는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권자가 

취할 조치에 따라 광산에서 사람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시설의 보전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광산법내 프로그램

� 경영자는 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때에

는 광산의 현황에 대해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

다. 

� 경영자는 광산의 보안에 대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에 

따른 재해의 원인 및 기타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경제 산업 성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경제 산업 담당자는 광산에서 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보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저장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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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3 항에 정하는 것 외에  경영자는 광업의 실시에 필요한 따라 광산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4 영국 광업의 안전보건 활동14)

영국은 광업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광산법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

광산 전문가의 기본 교육은 광업 관련 교육, 고용주는 광산의 특정 교육을 

충족한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감독에 대한 추가적

인 관리를 해야한다.

‣ 법적의무

� 주요 위험 문제를 명확하게 관련된 화재, 폭발, 감전, 암석 낙하, 통로 및 

지하 대중 교통을 통해 전송한다. 주요 위험은 건물에 제한된 오프 사이트

의 효과에 대하여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지하 광산 화재는 광산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지하의 상당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광산사고 발생의 빈도가 근로자의 많

은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안전 담당자를 자원 지원에서와 같은 안전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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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행에 일반적으로 좋다. 안전 검사는 작업 공정에 비해 작업 환경에 

훨씬 더 집중하고 안전 담당자가 기본 안전 관리 문제를 평가 할 수 있었

고 보장의 혜택이 있는 경향이 있다.

� 법률 조항은 관찰, 측정 및 건강과 안전 관련 정보의 큰 데이터를 기록이 

필요하다.

 

‣ 광산법내 프로그램

� 탈출구조전략: 대형 광산 갱구에서 10km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광산은 

긴급 상황의 경우에 광산 구조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열사병 및 일사병의 위험 등의 고온다습한 조

건에서 작업의 단기 효과에서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조건에 광산의 운영자

는, 노동자에게 음식이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고하고, 냉장 식수를 제

공하고 의료 감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온도와 습도의 영향이 감소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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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광업의 안전관리방안 제안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광업사고 재해원인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20과 같이 나타난다. 각 나라별 재해분류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0 Classification of causes on mining disaster in each country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의 4개국의 사고성 사망재해의 주된 원인을 나

열하면 아래의 Table 21과 같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추락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탄광 작업환경의 특성상 붕괴에 의한 사망사고도 대부분의 나

라에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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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ajor causes of accidental death in the Korea and United States and 

Japan and UK

  이러한 주된 사망원인을 토대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주로 작업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4개국이 공통적으로 갱내에서의 추락, 붕괴·도괴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작업의 특성상 제거

할 수 없는 요인들로서 작업장 환경적인 관리와 작업자 교육 및 기본적인 관

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추락과 함께 암석 등의 낙하, 비래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방법적인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작업장 환경 주변의 안전울, 그물망 등의 안전시설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형태는 갱내에서 사용하

는 기계를 이용한 운반기구 사용시 발생한 사고이다. 이러한 경우 운반기계사

용에 대한 교육적 관리 및 운반기계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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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추락사고와 함께 협착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끼임 및 말림 등과 같은 협착사고는 주로 그라인더, 드릴 등의 회전

체가 있는 기계공구를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광업의 경우 채광기계, 광

물 운송 기계 등을 사용시에 신체의 일부가 협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사고는 광물 채취 기계, 운송기구 등에 의한 사고형태에 대해서 자

세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작업 도중에 기계가 멈추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 갱내 낙하, 비래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낙하, 비래은 작업장 내에서의 작업자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안전사

고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고는 위험한 장소로의 진입금지, 속도조절에 대한 교

육과 함께 작업장내의 안전시설물 및 안전표지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형태를 알아본 결과, 광업은 일반제조업과 건설현장에

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합쳐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동력기계의 사용과 

위험한 작업환경, 관리감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재해율이 가장 

높은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몇 배수에 이르도록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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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재해로 추락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각 나라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광산업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재해발생형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과 법면 정지작업을 통해 작업통로 확보 후 작업 

실시

� 기계 · 설비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 난간대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 설비나 기계 위에서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등 전용설비 사용

� 급경사지 중장비 작업 시 안전운행통로 확보 후 작업지휘자 통제 하에 안

전 작업 실시

� 추락위험 장소 작업 시 사전 지형 숙지 및 추락방지 시설 설치

� 작업 시 돌이 구를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감시인 배치, 

위험표시 등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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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광산업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재해발생형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MSHA)
16)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제

시하였다.

�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은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작업 

영역을 검사

�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할 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진다.

�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 항상 보호구 착용

� 경고 표지판 외에 가드 레일 또는 장벽을 설치하여 바닥의 구멍과 통로에 

가까운 최고의 가장자리를 보호해야 함

�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구멍을 적절하게 디자인한 난간, 장벽,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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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광산업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재해발생형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17)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위험한 작업의 폐지 · 변경 

� 보다 안전한 채굴 방법으로 작업변경

� 안전 펜스 설치 등의 설비적인 대책을 실시 

� 매뉴얼의 정비, 출입 금지 조치, 교육 훈련 등의 관리적인 대책수립

� 개인 보호 장비에 의한 안전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조치한 경우

에도 제거 · 저감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실시

� 고소 작업 작업에 관련 위험의 작업 방법의 검토 및 실시

영국의 광산업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재해발생형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18)에서는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제시하였다.

� 근로자의 위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 있음

� 웹사이트에 안전한 작업방법을 제공

� 개선 된 사용 및 안전 장비를 유지

� 해당 내용의 적절한 수준과 관련 절차의 사용을 권장

� 규정 준수 및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감독을 향상

� 위험을 제거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좋은 디자인을 사용 

� 건강과 안전이 계약시에 고려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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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광업의 사고성재해의 빈도율, 사망

만인율,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 및 영국보다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최근 재해는 추락에 의한 사고성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갱내의 운반차량에 의한 재해가, 영국은 낙하 및 비

래에 의한 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것을 토대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도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업의 재해율은 제조업, 건설업, 선박수리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에 비해

서 아주 높은 빈도율 및 사망사고만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형태는 

추락, 붕괴, 낙하·비래, 충돌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선정하였다. 

첫째로 한국 광업의 재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광업 전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전담관리자는 광업의 재해를 분석하고 재해발생 가능

성이 있는 작업장과 작업방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시간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

우 신규 광산작업자의 교육시간이 40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시간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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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건설 및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셋째로 광업에 특화된 안전활동 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브레인스토밍, 탈출계획 등 채굴작업 전에 안전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작업환경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이 추가된 정

기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근로자의 수시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개인의 

보건자료를 제공해야한다. 

다섯째로 각 광산 사업장별로 특성이 적용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사업

장별로 작업환경, 작업방법, 채굴기계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각 광산별로 

특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로 고온과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 조사 및 개선

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추락재해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추락재해

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추락 위험에 대한 작업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추락사고와 

관련된 위험예지훈련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채굴 및 운반기계 및 설비

에 대한 사전검사와 정비 등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추락 등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작업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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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한국의 광업은 점차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재해율은 오히

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점차 광산 사업장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서 광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

율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광

업의 안전관리 포인트를 적용하여 광업의 재해율이 감소하는데 도움을 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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